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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돋보기

<대법원>

빚을 진 사람이 재산을 빚을 갚는데 쓰지 않

고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, 또 그로 인해 빚보

다 재산이 더 적어졌다면? 그래서 돈을 갚을 

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면?

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

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만드는 

행위를 법률용어로는 ‘사해(詐害)행위’라고 

한다. 법은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채

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할 권리(채권자

취소권)를 준다.

채무자가 만약 제3자와 부동산 매도계약을 

체결했을 경우, 채권자가 이 계약을 취소시킬 

수 있는지를 따지려면 계약으로 달라진 채무

자 재산과 받아내야 할 빚을 비교해야 한다. 

그런데 부동산 매매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

등 세금을 ‘빚’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그간 

쟁점이 돼 왔다. 대법원은 최근 ‘세금은 빚에 

포함시키지 말고 따져야 한다’는 판단을 처음

으로 내놨다. 세금은 부동산 계약 무렵에 발생

하는 것이 아니라, 매매대금이 지불될 때 발생

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.

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은 지난달 

14일 신용보증기금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사

해행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

채무자의 ‘부동산 처분’ 취소시키려면…

대법 “양도세 등 세금 빼고 따져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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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

로 돌려보냈다.

신용보증기금은 2007년 B씨와 신용보증약

정을 체결했고, 2017년 약정에 따라 B씨의 대

출금 1억7000여원을 대신 갚았다. 그리고 곧

바로 B씨에 구상권을 청구했다.

그런데 문제는 B씨가 그 무렵 A씨 등을 포

함한 제3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넘기

는 매매계약을 했다는 점이다. 신용보증기금

은 B씨가 빚을 진 상태에서 재산을 제3자에

게 처분했고, 그 결과 빚보다 재산이 더 적어

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면서, B씨와 부동

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 등을 상대로 매매

계약을 취소해달라는 ‘사해행위 취소 소송’을 

냈다.

재판 결과 A씨를 제외한 다른 2명의 매수자

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졌다. 그런데 A씨

에 대해서는 1·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

렸다. 원심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부과될 양도

소득세를 B씨의 빚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

지만,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.

A씨와 B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

시 B씨의 재산은 약 8억1000만원이었고, 빚

은 7억9500만원이었다. 이 상태에선 빚보

다 재산이 많지만, 1, 2심은 해당 매매계약으

로 인해 B씨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2100만원

도 일종의 빚(조세채무)으로 판단했다. 즉 빚

(7억9500만원+2100만원)이 재산( 8억1000

만원)보다 많은 상태가 되니 해당 계약은 ‘사

해행위’이고, 그래서 채권자(신용보증기금)가 

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

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. 해당 계

약 당시에는 아직 조세채무가 발생되기 전이

었다고 판단했다.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

무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거래대금이 지불

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단한 기존의 대법원  

판례에 따른 것이다. 즉 계약만 하고 대금은 

오가기 전이니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전

이고, 그래서 빚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

지다.

대법원 관계자는 ‘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

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그 행

위 당시의 소극재산(빚)으로 고려할 수 없다

는 점을 판시한 첫 판결’이라고 했다.

(출처/경향신문 & 경향닷컴)


